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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 협정국

이중과세방지 협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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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그리고 정부 간 기구를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가 유치한 국제

기구들과 이들의 국내 분포를 살펴본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책무를 맡고 있다. 우선 유

엔 정규 예산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분

쟁과 이에 따른 인권 침해를 평화적으로 수습하고자 하는 유엔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다자 조약양자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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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건수 추이

수교 및 주요 조약

수교 및 조약

세계 속의 한국

국제 관계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지구 다른 곳

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국제 관계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수교에 

대해 살펴본다. 수교의 시공간적 추이를 분석함은 물론 투자보장협

정, 형사사법공조조약 등 주요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에 설립한 재외 공관을 대사관, 대

표부, 총영사관으로 분류하여 그들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재외 동포를 영주권자, 유학생, 일반 체류자로 분류하여 그들

의 분포도 알아본다. 해외 이주 신고자를 수민국별 그리고 형태별로 

나누어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지역 블록화의 확산에 대응하고, 

국내 저출산 · 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 등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를 타

계해 내기 위해 기존의 다자적 무역 체제를 보완하는 양자 또는 지역

적 FTA 체결에 대해 살펴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활

동하고 있는 지역 협력체들을 살펴본다.

국제 평화, 인권, 개발,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들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자 외교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유엔과 유엔 산하 전문 독립 

대한민국의 수교 체결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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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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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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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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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감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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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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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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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1974년

네팔, 
라오스,
그레나다,
오만, 카타르

1975년

미얀마,
싱가포르,
수리남

1976년

파푸아 뉴기니,
바레인, 세이셸

1981년

엔티가 바부다,
레바논

1983년

아일랜드,
파키스탄,
세인트키츠 네비스,
기니비사우

1984년

브루나이

1985년

바하마,
트리니다드 토바고

1987년

부탄,
벨리즈,
소말리아

1988년

상투메 프린시페,
카보베르데

1989년

세르비아, 폴란드
헝가리, 이라크

1990년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몽골, 러시아, 
알제리, 예멘, 나미비아, 
말리, 잠비아

1991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부룬디

1992년

조지아, 몰도바,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국, 베트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앙골라, 탄자니아

1993년

리히텐슈타인,
슬로바키아,
모잠비크,
에리트레아

1994년

짐바브웨

1995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키프로스, 
안도라, 팔라우, 이집트

2000년

산마리노

2002년

동티모르

2006년

몬테네그로,
기니

2007년

모나코

2011년

남수단

2019년

북마케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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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바베이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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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바누아트,
키리바시,
리비아,
아랍 에미리트,
나이지리아

1979년

나우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쿠웨이트, 적도 기니,
코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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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교류를 맺는 것을 뜻하며, 이를 통

해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

엔 회원국 중에서 189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으며, 시리아, 쿠바와는 

수교 관계가 없다. 유엔 비회원국 중에서는 바티칸 시국, 쿡 제도와 

수교를 맺고 있고, 외교가 단절되었던 타이완과도 상호 대표부를 설

치하여 비공식 수교를 유지하고 있다.

지도는 현존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수교 현황을 시기별

로 표현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60년까지만 해도 

수교국은 16개의 자유 우방 국가에 한정되었다. 1960년대에 65개 국

가와 수교를 맺으면서 수교국 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들 중 절반 이상

은 ‘비동맹 국가’였다. 이들 비동맹 국가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새로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 및 남아메리카 지역 내 소위 ‘제3세

계’의 개발 도상국으로 1960~1970년대를 통해 유엔 등 국제 사회에

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1961년 비

동맹 국가 5개국과의 수교를 시작으로 1969년까지 37개국과 국교를 

수립하였고, 점차 이들 국가와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30개 국가와 그리고 1980년대에 22개 국

가와 수교를 하였다. 동서 냉전 시기에 정부는 긴장된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합법적인 국제 관계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

는 일명 ‘할슈타인 원칙’을 고수하였다. 즉 북한을 승인한 국가와 외

교 관계를 맺지 않았고, 국제회의 등에서 북한의 참가를 거부하는 정

책을 견지하였다. 하지만 이 정책은 정부가 남북 대화를 시작하면서 

1973년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과 함께 공식 철회되었다.

1980년대 중반 들어 소련이 개혁 · 개방 정책을 도입하면서 냉전은 

점차 완화되고 화해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마침내 1989

년 몰타에서 역사적인 미 · 소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양국 정상은 

냉전을 종식하고 상호 적대 관계를 지양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에 동

유럽 공산권 국가에서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이듬해 동독과 서

독이 통일되었다. 1991년 12월에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면서 냉

전 질서는 사실상 종식되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추어 정부

는 ‘북방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1989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동구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1990년에는 소련과 1992년에는 

중국과의 역사적인 국교 수립이 이루어졌다.

조약이란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

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하며, 조약의 명칭이나 관련 문서의 수

와 관계없이 효력을 발휘한다.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2조 제

1항 a호 참조). 하지만 위 정의는 편의상 국가 간의 조약만을 대상으

로 하였으나,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간의 국제적 합의도 조

약이라 한다. 조약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조약, 헌장 · 규정 · 규약, 협정, 협약, 의정서, 각서 교환, 양해 각서, 

기관 간 약정 등이 있다.

지도는 2019년 4월 현재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약, 범죄

인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 등 주요 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표시

한 것이다. 각 조약을 체결한 국가 수를 보면 투자보장협정 87개국, 

이중과세방지협약 93개국, 범죄인인도조약 26개국, 형사사법공조조

약 22개국이다. 그리고 이들 조약을 모두 체결한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이다. 그래프는 연도별 조약 체결 건수를 보여 준다. 

우리나라가 수교를 맺은 국가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양자 조약 체결 

건수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양자 조약보다 상대적으로 체결하기 어

려운 다자 조약의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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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동포 거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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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는 재외 동포의 국가별 · 유형별 분포를 보여 준다. 재외 동포

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과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

였으나 현재 거주국의 시민권을 가진 외국 국민으로 구성된다. 여기

서 재외 국민은 다시 영주권자, 유학생, 일반 체류자로 분류된다. 이

들에 대한 자료는 해외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재외 공관에서 작성한 

공관별 재외 동포 현황을 취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주재국의 인구 관

련 통계 자료, 한인회 등 동포 단체 조사 자료, 재외 국민 등록부 등 

공관 민원 처리 기록 직접 조사 등을 근거로 산출한 추산치이다. 이 

자료는 재외 동포 지원, 보호에 관한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이나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재외 동

포 수는 1991년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과의 수교로 조선족이 

통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대체로 완만히 상승하여 2019년 

현재 재외 동포는 749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재외 국민은 103

만여 명의 영주권자, 136만여 명의 일반 체류자, 29만여 명의 유학

생으로 구성되며, 외국 국민은 약 481만여 명이다.

재외 공관은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의 수도에 설치

하는 대사관, 국제기구에 설치하는 대표부, 재외 국민 및 재외 동포

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영사 보호 활동을 위해 설치

하는 총영사관으로 구분된다. 지도의 재외 공관의 지리적 분포를 보

면, 2019년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191개 중 

189개국 및 유엔 비회원국 바티칸 시국, 쿡 제도와 수교하고 있으

며, 외교가 단절되었던 타이완과도 비공식 수교를 유지하고 있다. 이

들 수교국 191개 중 115개국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46

개의 총영사관과 5개의 대표부를 두고 있다. 재외 공관은 상대적으

로 아메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이

들 지역 국가 특히 미국과 일본 및 중국과 밀접한 경제, 사회,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가 많

기 때문이다.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외환 위기 전까지 재외 공관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외환 위기 직후 정부의 구조 조정 

여파로 22개 재외 공관이 폐쇄되어 그 수가 줄었으나, 외교 업무 수

요의 증가에 따라 외환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하였다. 이렇듯 

재외 공관의 숫자는 외교 수요 및 국가 경제력의 영향을 받는다. 이 

점은 북한의 재외 공관 분포와의 비교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2019

년 현재 북한은 47개의 상주 대사관, 3개의 총영사관, 4개의 대표부

를 유지하고 있어 그 수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큰 격차를 보인다.

그래프는 수민국별 그리고 형태별 해외 이주 신고자의 시계열적 변

화를 보여 준다. 가장 큰 특징은 해외 이주 신고자가 1984년 31,111

명에서 2018년 2,200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사회 · 경제적 발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

로 1980년대만 하더라도 해외 이주 신고자의 대다수가 미국으로 이

주하였으며, 라틴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의 발전상이 대내외로 인식되면서 

해외 이주가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의 비중은 줄어드

는 반면 미국 이외에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다른 영어

권 국가의 비중이 늘어났다. 해외 이주 신고자를 형태별로 보면 전통

적으로 연고 이주(초청)가 가장 많고, 취업 이주, 사업 이주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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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프랑스는 북한과 미수교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북한 대표부가 프랑스에 대한 북한의 일반 대표부를 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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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준회원국 가입

1954. 04.

유엔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정회원국 가입

1989. 11.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설립 및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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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07.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설립 및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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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 유럽정상회의
(ASEM) 설립 및 가입

1999. 09.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설립 및 가입

2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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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06.

아시아협력대화(ACD) 
설립 및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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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APEC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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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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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회의 · 재무장관회의 설립 및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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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FEALAC Youth Summit 서울 개최

1949. 10.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이 체결된 이후 기존 다자주의

와 더불어 양자 또는 지역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는 움직

임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도 경제 위기 이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다자주의에 양자주의를 병행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1998년 11월 첫 자유무역협정 대상 국가로 칠레를 

선정하였고, 5년간의 힘겨운 협상 끝에 2003년 2월에 칠레와 최초

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이후 동남아시아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싱가포르와 유럽의 거점인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과 2005

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 발효된 상태이다. 이외에도 

2019년 4월 현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발효된 국가는 아세안

(ASEAN) 10개국, 인도, 유럽연합(EU) 28개국, 페루, 미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이다.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나카라과 등 중앙아메리카 5개

국과 이스라엘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을 협상 중인 국가는 한국 · 중

국 · 일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6개국, 남미공동시장

(Mercosur) 5개국,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등이다. 자유무역협정 협

상을 재개할 여건을 조성 중이거나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 국가는 멕

시코, 걸프협력이사회(GCC) 6개국,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5개

국이다.

이렇듯 대한민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지역 블록화의 확산

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 저출산 · 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 등으로 인

한 성장률의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다자적 무역 체제를 보완

할 양자 또는 지역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였다. 주요 경제 권

역 내 거점 국가를 선정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중심으

로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걸프협력이사회 등 차세대 거대 경제권과도 적극적으로 추진

하여 성과를 얻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아시아 · 라틴

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아시아협력대화(ACD),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아시아 · 유럽정상회의(ASEM),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G20정상회의 · 재무장관 회의, 유엔 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 

위원회(UN ESCAP) 등 다양한 지역 협력체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

하고 있다.

1989년 출범한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우리나라는 

창설 멤버로 참여하여 협력체의 제도적 기틀 마련과 새로운 회원국 

충원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내 안정적 질서를 

구축하고, 환경 · 테러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에 따라 

1994년 설립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3대 축인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중 상대적으로 연

계성이 미약했던 아시아 · 유럽 간 관계 강화를 위해 1996년 공식화된 

아시아 · 유럽정상회의(ASEM)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

와 유럽 양 지역 간 경제 협력 확대 외에도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정

치 · 안보 대화 증진, 사회 · 문화 등 여타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 등 포

괄적인 협력을 추구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와 중

앙 및 남아메리카 간 협력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1999년에 설립된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의 일원이기도 하다.

아세안 국가와 한국, 중국, 일본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

로 2005년 설립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

서를 포괄하는 아시아 전체 협력 달성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협력대

화(ACD)의 일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 위기의 전 세계 

확산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국제 금융 · 통화 질서

(이른바 ‘Bretton Woods IIʼ 체제) 수립을 위해서 G7, 오스트레일리

아 등 주요 국가를 포함한 G20정상회의 · 재무장관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설립된 유엔 아시아 · 태평양경제사

회위원회(UN ESCAP)의 일원이기도 하다.

유럽연합(EU) 의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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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유치 현황

유엔 및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와 정부 간 기구 가입 현황

❶  유엔거버넌스센터 
(UN POG)

❶  유엔아시아 · 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 
(UN APCICT)

❶  UN기탁도서관 
(송도국제기구도서관)

❶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
(EAAFP)사무국

❸  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
(AFOB)

❹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UNOSD)

❶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❶  유엔협회세계연맹
(WFUNA)  
서울사무국

❷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❻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⓭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

유엔 및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 가입 현황

국제기구

 유엔(UN)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우리나라 외교에서 중

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우리나라는 1949년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만국우편연합(UPU),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하는 것

을 시작으로 꾸준히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해

왔다. 지도에 표현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총 26개 유엔 산하 전

문 독립 기구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1991년에는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평화, 인권, 개발,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들에 대

한 국제적 대응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유

엔 가입 이후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경제사회이사회 이사

국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제56차 유엔 총회의장을 수임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반기문이 제8대 유엔 사무총

장으로 취임하여 2016년까지 유엔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국제 무대

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

또한 2018년 12월 기준 91개에 달하는 정부 간 기구에 가입하여 

경제 협력, 자원 개발, 국제 개발 협력, 질병 관리, 환경 보호 등을 

위한 다자 외교에도 힘쓰고 있다.

사람, 물자, 정보 등의 국경 간 이동이 점차 늘어나면서 여러 국가

들이 힘과 지혜를 모을 필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협력의 장이 국제

기구이고,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유치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위

상에 맞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제기구 관련 업무는 각종 

국제회의 등 국제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고도의 서비스업이라는 점

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수적 효과도 나

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천시 10개, 서울시 6개, 부산시 3개 등 총 19개의 

국제기구 본부 및 사무국과 17개의 국제기구 지부를 유치하였다.

인천이 유치한 국제기구로는 유엔 거버넌스센터(UN POG), 유엔 

아시아 · 태평양정보통신교육원(UN APCICT), UN 기탁도서관(송도 

국제기구 도서관),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쉽(EAAFP)

사무국, 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AFOB), 유엔 동북아시아환경협력프

로그램(UN NEASPEC)사무국, 유엔 지속가능발전센터(UN OSD),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사무처,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YSLME)사무국 등이 있다.

서울에는 국제백신연구소(IVI), 한 · 아세안센터, 한 · 중 · 일협력사

무국,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 아

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이 있으며, 부산에 재한유엔기념공원

(UN MCK), 아시아 · 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아세안문화원

(ACH)이 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비영리 국제기구로 1997년 서울에서 공식 출

범하였다. 개발 도상국 어린이들에게 빈발하는 질병 퇴치를 위한 효

과적이면서도 저렴한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유엔개발계획

(UNDP)이 결정하여 설립되었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우리

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첫 번째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개발 도상국의 저탄소 녹색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설

립되었으며, 2012년에 유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20)를 계기

로 국제기구로 전환되었다.

❹ 한 · 아세안센터

❸  한 · 중 · 일협력사무국
(TCS)

❶  서울국제중재센터
(SIDRC)

❺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⓬ 국제백신연구소(IVI)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가입 연도

1 뉴욕 국제연합(UN) 1991

2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1962

3 로마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949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1978

4 마드리드 세계관광기구(UNWTO) 1957

5 몬트리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952

6 방콕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1954

7 베른 만국우편연합(UPU) 1949

8 빈 국제원자력기구(IAEA) 1957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가입 연도

2 런던

국제곡물이사회(IGC) 1953

국제이동위성기구(IMSO) 1985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1990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1998

3 로마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1968

FAO/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1970

국제포플러위원회(IPC) 1973

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WECAFC) 1974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1981

4 마드리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1970

6 방콕

아시아 · 태평양수산위원회(APFIC) 1950

아시아 · 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1979

아시아 · 태평양지역식물보호위원회(APPPC) 1981

8 빈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1996

10 워싱턴

국제면화자문위원회(ICAC) 1954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1967

지구환경금융(GEF) 1994

미주개발은행(IDB) 2004

11 제네바

국제교육국(IBE) 196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1963

국제무역센터(ITC) 1964

국제의회연맹(IPU) 1964

섬유수출개도국기구(ITCB) 1984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가입 연도

11 제네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2002

12 파리

세계동물보건기구(OIE) 1953

국제도량형국(BIPM) 1959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1961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1978

세계박람회기구(BIE) 1987

OECD개발센터(DEV) 199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96

국제에너지기구(IEA) 2002

국제핵융합에너지기구(ITER) 2003

국제교통포럼(ITF) 2007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2009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2010

13 뉴델리
아프리카 · 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1963

아시아 · 아프리카법률자문기구(AALCO) 1974

14 도쿄
아시아생산성기구(APO) 1961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2015

15 리스본 국제납 · 아연연구그룹(ILZSG) 1987

16 마닐라

아시아 · 태평양우편연합(APPU) 1961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1962

아시아개발은행(ADB) 1966

17 모나코 국제수로기구(IHO) 1957

18 바젤 국제결제은행(BIS) 1997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가입 연도

18 바젤
금융안전위원회(FSB) 2009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2009

19 밴쿠버
중부베링해명태자원보전협약(CBSPC) 1995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2003

20 부산 유엔기념공원(UNMCK) 1959

21 브뤼셀 세계관세기구(WCO) 1968

22 빅토리아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1996

23 샌디에이고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2005

24 서울
국제백신연구소(IVI) 1997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2012

25 싱가포르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989

아시아지역해적퇴치협력협정정보공유센터
(ReCAAP ISC)

2006

26 아부다비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2011

27 아비장
아프리카개발기금(ADF) 1980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1982

28 아크라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CECAF) 1968

29 알마티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CICA) 2006

30 암스테르담 상품공동기금(CFC) 1982

31 요코하마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1985

32 월비스베이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2011

33 웰링턴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2012

34 캔버라
동남아 · 뉴질랜드 · 호주중앙은행기구(SEANZA) 1966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2001

35 케임브리지 국제포경위원회(IWC) 1978

36 콜롬보 콜롬보플랜(Colombo Plan) 1962

37 쿠알라룸푸르
아시아 · 태평양개발센터(APDC) 1982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1990

38 킹스턴 국제해저기구(ISA) 1996

39 타이난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AVRDC) 1971

40 타이베이 아태식량비료기술센터(FFTC) 1970

41 헤이그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1997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1997

상설중재재판소(PCA) 2000

국제형사재판소(ICC) 2003

42 핼리팩스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1978

43 호바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 1985

44 레위니옹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2014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가입 연도

8 빈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1967

9 산티아고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2007

10 워싱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955

국제통화기금(IMF) 1955

국제개발협회(IDA) 1961

국제금융공사(IFC) 196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1967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1988

11 제네바 세계보건기구(WHO) 1949

번호 소재도시 기구명 가입 연도

11 제네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952

세계기상기구(WMO) 1956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1965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1979

국제노동기구(ILO) 1991

세계무역기구(WTO) 1995

제네바군축회의(CD) 1996

12 파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1950

외교부(2018)

외교부(2018)

외교부(2018)

❷  세계은행그룹(WBG)  
한국사무소

정부 간 기구 가입 현황

❾  유네스코아태 
국제이해교육원
(APCEIU)

❿  유엔산업개발기구 
(UNIDO)  
한국투자진흥사무소

⓫   유엔세계식량계획 
(WFP)한국사무소

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❽  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사무국

❶  유엔동북아시아환경 
협력프로그램(UN 
NEASPEC)사무국

❶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❶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사무처

❶  황해광역생태계보전 
사업(YSLME)사무국

❶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송도사무소

❶  유엔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 CITRAL)  
아시아 · 태평양지역센터

❶  유엔아시아 · 태평양 경제
사회위원회(UN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❶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 
(UN ISDR)동북아시아 
사무소

❶  아시아 · 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TPO)

❺ 아세안문화원(ACH)

❻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NOWPAP)사무국

❹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
체(APEC)기후센터

❷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교육연구원(FATF TREIN)

❸  유엔기념공원국제관리 
위원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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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분담금 및 인력 진출 현황

유엔 관련 활동

대한민국의 유엔 분담금 액수 및 분담률 추이 PKO 파견 인력 추이 주요 국가별 PKO 파견 인력 수 추이 대한민국의 유엔 평화 유지군 파견 현황

우리나라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정규 예산(UN Regular 

Budget)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유엔 정규 예산 분담금은 2년 단

위로 편성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책정되는데, 이는 회원국이 납

부하는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개별 회원국의 분담률은 매 3년마다 

18개국으로 구성된 분담금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총회 제5위원회에

서 결정된다. 분담률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국민 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에 비례하는데, 외채 부담이 큰 경우 연간 국민 소

득을 외채 상환액만큼 축소 조정하기도 한다. 또한 각국의 분담률은 

22%를 넘지 않고 0.001%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상한과 하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분담률이 1990년 

0.69%에서 2019년 2.267%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도는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본부가 소재한 

도시별로 나타낸 것이다.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뉴욕, 파리, 제네

바 등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 본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

주요 국제기구 전문직 이상 현황

외교부(2019) 외교부(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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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동하고 있다. 표는 국제기구에서 전문직 이상으로 활동하고 있

는 우리 국민 현황을 유엔 체제 기구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이에 따른 인권 침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s)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2019년 현재 7개 유엔 평화유

지활동 임무단에 총 580명을 파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레바논 

동명부대 280명, 남수단 한빛부대 278명, 인도 · 파키스탄 정전감시

단(UNMOGIP) 7명, 남수단임무단(UNMISS) 7명, 수단다푸르임무

단(UNAMID) 1명,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 4명, 서사하라선거

감시단(MINURSO) 3명을 각각 파견하여 평화 정착, 정전 감시, 재

건 지원, 평화 협정 이행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PKO 

예산 분담률은 정규 분담률과 마찬가지로 2.267%로 유엔 회원국 중 

11위 수준이다.

유엔 사무국

국제기구명 진출 한국인 수

유엔 본부 77

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20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12

합계 109

유엔 산하 기구

국제기구명 진출 한국인 수

유엔개발계획(UNDP) 18

유엔환경계획(UNEP) 16

유엔아동기금(UNICEP) 27

세계식량계획(WFP) 19

합계 80

유엔 전문 기구

국제기구명 진출 한국인 수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6

국제노동기구(ILO) 16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0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22

합계 64

유엔 협력 기구

국제기구명 진출 한국인 수

국제원자력기구(IAEA) 32

세계무역기구(WTO) 4

합계 36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기구명 진출 한국인 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4

합계 44

기타 기구

국제기구명 진출 한국인 수

기타 기구 238

합계 238

총합계

571

뉴욕

로마

나이로비

빈

파리

제네바

방콕

UN 77 UNDP 18 UNICEF 27

인구 100명당 유엔 정규 분담금
(USD,2019)

주요 국제기구 사무국 진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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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계획(UNEP)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무역기구(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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